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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나 전 비  약

제 1 조 ( 적 )

①  약  주식회사 하나 행( 하 ' 행' 라 함)과 행  제공하는  전 비

( 터넷 킹, 킹,폰 킹, TV 킹 등 하 ' 비 '라 함)  하고  하는 

( 하 ' '라 함)간  비  에 한 제 사항  정함  적 로 한다. 

②  약 에  정하  아니한 사항  전 거래   계 령, 전 거래 본약

( 하 ‘ 본약 ’ 라 함), 타 련 약   규약  적 한다.

제 2 조 ( 정  )

 약 에  사 하는 어  정 는 다 과 같다

① “보안매체”라 함  행   전  거래시  본 확  하여 

하는 접근매체로  물쇠카드 또는 회 비 호 생 (OTP) 등  말한다.

② “공 ”라 함  전 거래시  본 확  하여 공 로 터 

 전 키  담고 는 전 적 정보  말한다.

③ “  비 호”라 함  행   전  거래시  본 확  하

여 필 로 하는 비 호로  전  신청시 가 접 등록하는 비 호  말한다

④ 타  약 에  정 하  아니하는 어는 전 거래   계 령, 전 거래

본약 , 타 련 약   규약에  정하는 에 다.

제 3 조 ( 비  종  )

 약 에 해 제공 는 비 는 각종 조회, 체, 신규계좌 개 , 실행, 동

체등록,공과  납,사고신고 등  행  필 한 경   가, 경 또는 제한할 

  체적  비  내  전 적 치  통해 게시한다. 

제 4 조 ( 비  신청, 해   가 )

① 는 비  신청  행에 제 하고 행   확 , 낙함 로  계약  

한다. 다만,  체가  않는 거래나 단 조회 등  비 는 전 적 치

 통하여 신청할  다. 

② 존  비  는  신청 없  비  상에  신청  확 절차  

 거쳐 가능 비  매체  가 또는 경할  다.

제 5조 ( 확 ) 

행  다  각 항 과 같  비  종 로 행  하는 해당 항  가 

력했   동 내  행에 등록  료  치할 경  본 로 정하여 비  

제공하  가 사  정한 경  한  내에  사  본 로

간주하여 비  제공한다. 단 보안상 필 에 해 행  본 확  한 항  가

로 할  다.

  1. 폰 킹, 킹:

     실 확 호( ID), 비 호, 계좌(카드) 호, 계좌(카드)비 호,

     물쇠카드  코드 호 또는 회 비 호 생 (OTP)에  생 는 비 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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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2. 터넷 킹(HanaCBS Light 포함):

     ID, 비 호, 계좌(카드) 호, 계좌(카드)비 호, 물쇠카드  

    코드 호 또는 회 비 호 생 (OTP)에  생 는 비 호 , 공

제 6 조 ( 계좌  개   해  )

① 는 본  식 (신탁)계좌( 하 '근거계좌'라 함)  근거로 하여 

  비  통해 계좌( 하 '연결계좌'라 함)  신규개  또는 해 할  다. 

② 연결계좌는 감 또는 신고  생략하고 통  하  않  통  원할

  경 에는 업점  문하여 실 확 절차  거친 후 할  다. 

③ 실 확  거친 연결계좌는 비  통해 해 할  없  실 확  거치  아니한 

   연결계좌  해 액  근거계좌로 다.

④ 근거계좌는 연결계좌  실 확 절차  거치  전 는 해 할  없다. 

제 7 조 ( 계좌  계좌 )

① 계좌 체에 할 계좌는 가 본  식 (신탁) 계좌 에  

행에 로 정하여야 한다.  단, 개 에 한하여  동 한 경 에는 해당 

전 적 치  하여 계좌  가할  다.

② 는 계좌  행에 로 정할  다. 단, 계좌  정하  않  

경 에는 특정계좌에 할  다.

제 8 조 ( 체한  )

는 행  [ 1] 과 [ 2] 에  정한 보안등  체한  거래 단에 

라 계좌 체한  정하여야 한다. 

                 [ 1 : 전  보안등  체한 ]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 : 천만원)

   

보안등  본한

업점  
1등 2등 3등

터넷

킹

개
1회 10 5 1 제한없

1 50 25 5 제한없

1회 100 제한없

1 500 제한없

폰 킹

개
1회 5 2 1 제한없

1 25 10 5 제한없

1회 10 제한없

1 50 제한없

킹

칩 식
1회 10 제한없

1 50 제한없

칩 식
1회 10 5 제한없

1 50 25 제한없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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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1등  한  과하여 체한  정하고  하는 고객  1등  거래 단  하고 업점  

   아야 함. 

                      [ 2 : 전  보안등  거래 단] 

거래 단 보안등

OTP 생 +공

1 등 

물쇠카드 + 공  + 2 channel 

물쇠카드 + 휴 폰 SMS(거래내역통보) + 공 2 등 

물쇠카드 + 공 3 등 

 * 2 channel  : 개  로 다  통신경로( , 터넷과 전화, 전화  FAX)  하여 본  하는 식

제 9 조 ( 거래 시 처  )

‘ 본약 ’에 가하여 다 과 같  처 한다. 

1. 계좌에   해당 약 나 약정 에 하고 정  청  또는 

없  처 하 , 그 액  체시점에  현 화  액( 한  포함)에 한한다. 

2. 는 시로 액조회 또는 통 정 등  통하여 거래  상 무  확 하여야 

  한다.

3. 약 체는 체 정 에 1회  실행 로 종료하  체 정 에 다  체처  건  

  처 는 행에  정한 에 다.

제 10 조 (  비  )

① 가 비  통해  고  할 경 에는  약정  체결한 후 할  

   다. 

② 제1항  약정   없  비  통해 할  다. 

③ 가 비  통해 신청하는 경  제 5 조   확  통하여 동  

여  확 하여 거래 시  내 로 처 한 경 에는 그 처 한 내 로 약정  체결  

것 로 본다.

제 11 조 ( 계좌 통합 비  )

① 계좌통합 비 는  청에 하여 각 회사에 산 어 는 계좌  조회, 

체 등  거래  한 에 할  록 해 주는 비 다. 

② 계좌통합 비  하고  하는 는 해당사 트  접 에 필 한 ID  비 호 

등  행에 제 하여야 하  행  제  ID  비 호  통하여 가 청한 내

 처 한다.  경  행  로 터 제  ID  비 호  암호화하여 

 PC에 저 하 록 할  다. 

③ 행   제2항  청에 라 처  정보  정확   적시 에 한 어 한 적 책

 담하  아니한다. 또한 연결  다  사 트가 제공하는 정보  정확   비  

능에 라 생   는 민형사상 책  담하  아니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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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행 체 타행 체 비고

터넷 킹

킹
무료 500원

행 고객등  

료 감  제공

폰 킹
ARS 무료 500원 행 고객등  

료 감  제공상담원 1,500원 3,000원

제 12 조 (  료 )

 료는[ 3]에  정한  같  에게 각종 비  종료  동시에  

계좌에  동 하 로 한다.

                       [ 3 : 전  비   료]

제 13 조 ( 비  시간)

비  시간  [ 4]에  정한  같  비  종  체적  시간  터

넷 홈페  또는 해당 전 거래  행하는 전 적 치 등  통해 안내한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[ 4 : 비  시간]

비  종
시간

평       토 휴

각종 조회 24시간

 신규 24시간

 해 09:00 - 22:00 가 가

적 /  납 24시간

체

당행 체 24시간

타행 체
24시간 (단, 결제원 정산시간  

23:00 ~ 00:30 가) 

신 카드 현 비 24시간

납 08:30 - 24:00 가 가

상환 08:30 - 24:00 가 가

담보  실행 08:30 - 16:30 가 가

카드론 실행 24시간

동 체 등록/해 24시간 가 가

개 정보 경 24시간

실신고 24시간

해 09:00 - 16:00 가 가

전 적 매담  신청/실행 08:00 - 19:00 가 가

제 14 조 ( 비 호  물쇠 카드   )

① 는 업점에  비  신청시 핀패드(PIN-PAD)  하여 비 호  접 

력하여야 하 , 비  신청시 는 보안매체  함께  비 호가 행 원  포함

한 누 에게  , 누  않 록 하여야 한다. 

② 비 호  조회나 확  가능하 , 비 호  어 렸  경 에는 업점에

 비 호 등록 신청  하여야 한다. 

③ 보안매체  실 또는 타 에게 보안매체  내  었다고 판단시 시  또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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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적 단  하여 사고신고  하여야 하 , 련  비  계  하  해 는 

업점에  보안매체   아야 한다.

④ 물쇠카드는 가 적 개  PC에 캔하여 미 로 보 하거나 물쇠카드  비 호  

엑 파  등 로 저 하여 는 아니  라  포탈 등  함에  보 하  않아야 한

다. 

제 15 조 ( 비  제한 )

행  다  경  당해 거래  제한할  다.

1. ‘ 본약 ’  “제14조(거래  제한) 제1항  제2항  각호”에 해당 었  

2.  본 확  한 비 호 또는 물쇠카드코드 호가 에 계없  누적하여 

연  5회, 또는 계좌  비 호가 에 계없  누적하여 연 3회  력 었  

, 또는 회 비 호 생 (OTP)  사 하는 경  회 비 호 생 (OTP)에  

생 는 비 호  전  합하여 에 계없  누적하여 연  10회  력

었  

제 16 조 ( 비  경  해  )

① 가 비   경 또는 해 하고  할 에는 행  업점 또는 해당 비

 통해 신청  제 하고 에 라 행  경, 해 처  함 로  비  계

약  경, 해 다. 

② 각종 비 호  경하고  할 경 에는 행에 신청  제 하거나 해당 비  통

하여 경할  다. 

 

제 17 조 ( 사고신고 )

제 15 조 2호  사 로  었  경 에는 업점에 로 신고하여야 한다. 

제 18 조 ( 약 경 )

 약  내  경하고  할 는 그 경 1개월 전에 업점, 터넷 킹 매체

에 가 볼  록 1개월간 게시하고,  전 편 주 로 통 하여야 하  

경내  게시한 후 시행  전 업  에 한 가 달하  않  가 

 한 것 로 본다.

제 19 조 ( 합 할 )

비  과 련하여 행과  사 에  필 가 는 경   정하는 할

원과 행 또는   원  할 원 로 한다

[ 문 ]

하나 행 Call Center

전 어 나 1599-1111

해  82-42-520-2500


